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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법  시 즉시 과태료 처분 는 사항

1. 

사용자가 노동법에 해 사항이 생하게  경우 벌  또는  

과태료 처분  게 니다. 노동법  한 경우 거  부분  경

우 일 간(15~1개월)  시 간   후에도 시 하지 않았  경

우에는 벌 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는데 외 로 일부 노동

법  한 경우에는 시 간  부여하지 않고 사항 로 인 이 

다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 이하에 는 노동법  시 즉시 과

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에 해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벌 과 과태료  구분

1) 벌

법이 규 하는 벌  하나로 노동법 사항에 하여 법원  

종 판단에 거 일 액  벌 액  국가에 납부하는 벌로 과

록에 남게 는 니다.

2) 과태료

노동법 사항인데 그  벌  격  가지지 않는 사항에 해 

행 (고용노동부 등)에  징계 벌로 일 액  부과하게 니다. 

과 록이 남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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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업주는 직장 내 희롱  방하고 근로자가 안 한 근로환경에  일할  

있는 여건  조 하  하여 직장 내 희롱의 방  한 (이하 " 희롱 

방 "이라 한다) 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1항에 른 희롱 방  받아야 한다. 

사업주는 이 법의 규 에 른 사항에 하여 통 로 하는 류1)를 3

간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 로 하는 류는 「 자  및 

자거래 본법」 2조 1 에 른 자 로 작 ·보존할  있다.

 3. 노동법 사항  즉시 과태료 부과사항

1) 근 3  이내 직장 내 희롱  2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

⇒ 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

❶ 련 근거 : 남 고용평등과 일·가  양립지원에 한 법  13

조(직장 내 희롱 )

❷  시 벌  

동법 39조(과태료) 3항 1 에 거 직장 내 희롱  

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 과태료에 처하게 며, 근 

3  이내 2회 이상 희롱  미실시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

과태료가 즉시 부과 니다.

2) 모집과 채용, 희롱  등 남 고용평등법상 보존 를 고

로 파 하  경우

⇒ 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

❶ 련 근거 : 남 고용평등과 일·가  양립지원에 한 법  33

조( 계  보존)

1) 남 고 평등과 ·가정 양립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보존 류  종류)

 법 제33조에  " 통령령 로 정하는 류"란 다  각  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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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자는 간 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  체결하는 에는 다

 각 의 모든 사항  면 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6 는 단시간근로

자에 한한다.

1. 근로계약 간에 한 사항

2. 근로시간· 게에 한 사항

3. 임 의 구 항목·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한 사항

4. 일· 가에 한 사항

5. 취업의 장소  종사하여야 할 업 에 한 사항

6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❷  시 벌  

동법 39조(과태료) 3항 8 에 거 를 3 간 보존하지 않

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 과태료에 처하게 며, 보존 가 있는 

(남 고용평등법 시행령 19조)를 고 로 파 한 경우에는  

200만원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 니다.

3) 간  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 근로계약

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

⇒ 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

❶ 련 근거 : 간   단시간근로자 보  등에 한 법  17조

❷  시 벌  

동법 24조(과태료) 2항 2   3항에 거 ▲근로계약 간, 

임  구 항목·계산 법  지불 법에 한 사항, 근로일  근로

1. 법 제7조 터 제11조 지  규정에 른 집과 채 , ,    등, ·배치 및 승진, 정 ·퇴직 

및 해고에 한 류

2.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 2에 른 직  내 희롱 방  하  할 수 는 류

3. 법 제14조제1항에 른 직  내 희롱 행 에 한 징계 등 조치에 한 류

4. 삭제  <2009.6.19.>

5. 법 제18조 2에 른 배우  산휴가  청  및 허 에 한 류

6. 법 제19조에 른 아휴직  신청 및 허 에 한 류

7. 법 제19조 2 및 법 제19조 3에 른 아  근로시간 단  신청 및 허 에 한 류, 허 하지 아니한 

경우 그 사  통보 및  류, 아  근로시간 단  중  근로조건에 한 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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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조(최 임 의 효 ) 

① 사용자는 최 임 의 용  받는 근로자에게 최 임 액 이상의 임  지

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이 법에 른 최 임  이 로 종 의 임  낮추어 는 아

니 된다.

일별 근로시간(단시간근로자에 한함) 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 

1회  시 50만원, 2회 100만원, 3회 200만원  과태료가 즉시 부

과 며, ▲ 근로시간· 게에 한 사항, 일· 가에 한 사항, 취

업  장소  종사하여야 할 업 에 한 사항  명시하지 않  경우 

각 당 1회  시 30만원, 2회 60만원, 3회 120만원  과태료가 

즉시 부과 니다. 

4) 임 지   시

⇒ 즉시 과태료 2,000만원 이하 부과 (실시 사항)

❶ 련 근거 : 임 법 6조

❷  시 벌  

28조(벌 ) ① 6조 1항 또는 2항  하여 임 액보

다  임  지 하거나 임  이 로 종  임  낮춘 자

는 3  이하 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벌 에 처한다. 이 경우 징

역과 벌  병과(倂科)할  있다.에  재 임 법 일부 개 법

안이 2014.12.30. 국회 출 어 아직 법안이 통과 지 않는 상황

이나 통과 어 입법   경우 임   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

이하 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  입니다.

5) 산업안 보건법  시

⇒ 즉시 과태료 부과( 사항별 과태료 부과내용  별첨자료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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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시

고용노동부에 는 산업안 보건법  경우 존에는 시 회를 

한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 면 과태료를 부과하 나 2011. 5. 

19(목)부 는 시 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 습니다.

❷ 부과 식 변경  

를 들어 사업주가 안 검사를 지 않  해, 험 계 등  사용

하다가 면 과태료 300만원  내야하며, 2차  시에는 600만

원, 3차 이상  시에는 1000만원  과태료가 부과 게 니다.

4. 결어

부에 는 노동법 용  실효 과 효과를 높이고자 해마다 즉시 

과태료 부과 사항  늘려가고 있는 추 이므로 각 업에는 근로자  

건강과 가장 본이 는 임    간   단시간 근로자 

근로계약  작   부 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고용노동부 진  

건 생  사 에 하고 상  못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

록 인사노 리  심한 주 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끝. 

첨부 : 산업안 보건법 사항에 한 과태료 부과

2015. 8. 10

노 법인 레 


